
■ 외국인투자 촉진법 [별표 1] <개정 2022. 1. 11.>

외국인투자 관련 일괄처리민원사무(제17조제1항 관련)
구분 의제 대상 허가등

1. 「산업집적활성

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

의 승인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등

나.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다.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

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라. 「도로법」 제36조 및 제52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

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

조에 따른 사업

계획의 승인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

가등

나.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다. 「도로법」 제36조 및 제52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

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라.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3. 「건축법」 제

11조에 따른 건

축허가 또는 같

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가.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같은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공장건축물의 경우만 해당한

다)

다. 「농지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라.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

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바.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사. 「수도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4.「대기환경보전

법」 제23조에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

나.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따른 대기오염물

질배출시설의 허

가 또는 신고

설치 승인 또는 신고

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

가 

라.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

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5. 「건축법」 제

22조에 따른 건

축물의 사용승인

가.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검사 등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등(공장건축물의 경우만 해당한

다)

다. 「수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6.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조성계

획의 승인

가.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

나.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

가

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승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

촌 관광휴양단지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

에 따른 관광농원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라.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마.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

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

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

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바.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

제

사. 「하수도법」 제11조의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정

한다)의 설치인가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아.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자.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

획의 승인

차.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카.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및 같



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 점용허가

타.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

의 허가

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7.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

른 관광사업의 

등록

가.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

나. 「농어촌정비법」 제85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자 신고

다.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률」 제3조에 따른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 또는 신

고

마.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

시설의 관리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의 행위 허가 또는 신고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

한 법률」 제12

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

한 사업계획의 

승인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해제 등

나. 「하천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하천공사 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

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

약의 허가

마.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바. 「도로법」 제36조 및 제52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

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사.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아.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와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차.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

가 또는 신고

9. 「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승

인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제14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

나. 「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다. 「농지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농

지전용 신고

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마.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

10. 「산업집적활

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

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

록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

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

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출판사의 

신고

다.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분뇨 재활용의 신고

라.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

인


